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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

니다. 따라서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 
 
2. 자산운용회사명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모투자신탁의                   :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츠 재팬 리미티드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Japan) 

 
3. 판매회사명:   

국민은행 1588-9999 미래에셋증권 1577-9300 
기업은행 1588-2588 서울증권 1588-6300 
교보증권 1544-9999 신영증권 1588-8588 
광주은행 1588-3388 외환은행 1544-3000 
굿모닝신한증권 1588-0365 우리은행 080-365-5000 
대구은행 1588-5050    우리투자증권 1544-0000 
대신증권 1588-4488 키움증권 1544-9000 
대우증권 1588-3322 한국씨티은행 1588-5753 
하나대투증권 1588-3222 한국투자증권 1544-5000 
동부증권 1588-4200 한화증권 1544-8282 
메리츠종합금융 02-777-7720 HI 투자증권 1588-7171 
브릿지증권 1566-0900 HSBC 은행 1588-1770 
메리츠증권 1588-3400 NH 투자증권 1588-4285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 

02-3707-0400 SK 증권 1544-8245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8.10.06. 
 
5.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및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회사의 본, 지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

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
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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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상
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
음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86223)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약관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종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종류형,모자형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5.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츠 재팬 리미티드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일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산 

증식 추구.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 대한 
사항은 본문 제 2 부 
및 제 5 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모투자신탁: 신탁재산의 70%이상을 일본주식에 투자 
 

2. 자투자신탁: 
-일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외에는 모두 모투자신탁에 투자 
-향후 발생하는 수익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환차익을 고려, 
환율변동에 대한 헷지를 수행하지 않을 예정 
 

3. 주요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국내외 금융시장(특
히,일본의 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환위험에 노출되므로  7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
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

를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
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책임운용전문인력 : 김동일(CIO), 백상훈(차장) 
7. 투자실적  추이: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최근 1 년 최근 2 년 

기간 2007-05-31 ~ 
2008-05-30 

2007-02-02 ~ 
2008-05-30 

투자신탁 -2.97 -2.22
비교지수 3.96 1.26

                               벤치마크 : 100%TOPIX*(1+Korea Won gain or loss against JPY) 
 

Ⅲ. 매입ㆍ환매  관련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 

 

 4

Class A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I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구분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X 

판매사  
인터넷 뱅킹 

최초납입금액 

50 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1.기관투자자/기금 

2.최초납입금액 

100억원이상: 개인  

3.최초납입금액 

500억원이상: 법인 

4.간접투자기구 

5.판매사 랩어카운트

6.판매사 

특정금전신탁 
 수익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1.00%(매입시) 없음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90% 

판매회사 보수 연 1.20% 연 1.70% 연 1.36% 연 0.10% 연 0.03% 
수탁회사 보수 연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2% 
기타비용 1) 0.0175%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 보수•비용 비율 연 2.17%  + 
0.0175% 연 2.67%+실비 연 2.33%+실비 연 1.07%+실비 연 1.00%+실비 

1) 기타비용은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

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비율등을 추정치로 사용하나, 신규상품인 경우에는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2) 모투자신탁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 (법시행일부터 소득세

법상 거주자가 받는 국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은 국내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과세대

상에서 제외.) 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 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 절차 등: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 – 오후  시)중 매입·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 시 이전 오후 5 시 경과 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7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8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점포명)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은)는 (고객 성명)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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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본문]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 (펀드코드: 86223)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약관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종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5.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일본 주식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는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Japan Limited]사에 위탁하였으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의 위탁에 따른 책임은 프랭클린템

플턴투자신탁운용(주)에 있습니다. 
 
6. 최초설정일 등 연혁 :  

 
-2007 년  2 월 2 일 최초설정  
-2008 년 7 월 28 일 약관변경 : 종류형으로 전환 
-2008 년 10 월 6 일 약관변경 : Class A 의 환매수수료 변경 

 
7. 수탁고 추이 :  

(2008 년 5 월 30 일 현재, 억원) 
현재 6 개월전 1 년전 

연도 
2008-05-30 2007-11-30 2007-05-30

수탁고금액 1,034.91 1,299.75 2,239.29
수탁고증가율 -20.38 -41.96 0.00

 
8. 해지사유:  

 
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나. 가.의 (3)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 가.의 (2)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산운용회사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

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약관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가.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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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외에는 모두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 ‘와의 차이 
모투자신탁이 일본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수익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환경에 따른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헷지    여부에 따라 상품을 달리 구성하였습니다. 즉,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
자’에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헷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만,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에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헷지를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일본주식시장의 경쟁력 있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 재산의 70% 이상을 투
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일본 주식에의 투자 부분은 프랭클린템플턴 그룹의 일본 
자회사인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Japan(FTIJ)가 운용업무위탁을 받아 운용할 예정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가.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이 재산의 70%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해외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

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동 상품은 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등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단,신탁자산은 수탁회사에 안

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

자위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환위험에 노출되므로 7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일본 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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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구분 > 
1등급: 매우높음 
2등급: 높음 
3등급: 비교적 높음 
4등급: 중간 
5등급: 비교적 낮음 
6등급: 낮음 
7등급: 매우낮음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

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수익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수익증권 종류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매일 산정하여 산정한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에 통보 
기준가격 공시시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

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

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

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6. 책임운용전문인력 

(2008 년 4 월 30 일 현재) 
운용현황(동투자신탁 제외) 

성명 나이 직위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주요 운용경력  

김동일 1962 년생 CIO 107 개 27,915 

삼성생명(1987-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KTB자산운용(1999-2000)  

리젠트자산운용(2000-2001)  

당사 채권운용담당이사 (2001-현재) 
백상훈 1972 년생 차장 107 개 27,915 당사 컴플라이언스팀(1999-2000)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 운용전문인력으로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Ⅰ. 자산운용회사’ 중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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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최근 1 년 최근 2 년 

기간 2007-05-31 ~ 
2008-05-30 

2007-02-02 ~ 
2008-05-30 

투자신탁 -2.97 -2.22
비교지수 3.96 1.26

* 비교지수: 100%TOPIX*(1+Korea Won gain or loss against JPY)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1 년차 2 년차 
연도 2007-05-31 ~ 

2008-05-30 
2007-02-02 ~ 
2007-05-30 

투자신탁 -2.97 -
비교지수 3.96 -

* 비교지수: 100%TOPIX*(1+Korea Won gain or loss against JPY) 
            * 2 년차 수익률은 그 기간이 6 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1.00% 매입시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30 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Class A 수익증권 외 나머지: 90 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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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 
 

Class A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I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구분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X 

판매사  
인터넷 뱅킹 

최초납입금액 

50 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1.기관투자자/기금 

2.최초납입금액 

100억원이상: 개인  

3.최초납입금액 

500억원이상: 법인 

4.간접투자기구 

5.판매사 랩어카운트

6.판매사 

특정금전신탁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90% 
판매회사 보수 연 1.20% 연 1.70% 연 1.36% 연 0.10% 연 0.03% 
수탁회사 보수 연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2% 
기타비용 1) 0.0175%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 보수•비용 비율 연 2.17%  + 
0.0175% 연 2.67%+실비 연 2.33%+실비 연 1.07%+실비 연 1.00%+실비 

1) 기타비용은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

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비율등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설명서 작성일 현재는 신규상품인 관계로 수치화된 추
정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2) 모투자신탁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기타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①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② 투자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⑤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⑦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⑨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①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비용 1) 

 (단위/원) 

투자기간 1 년차 3 년차 5 년차 10 년차 

Class A 수익증권  218,427 673,426 1,153,738 2,474,699

Class C 수익증권 
270,818 830,710 1,415,858 2,996,82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Class C-e 수익증권 236,702 728,582 1,246,164 2,66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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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I 수익증권 109,334 340,901 590,795 1,305,519

Class C-F 수익증권 102,215 318,931 553,128 1,224,631

환매시 Class C 와 Class A 비교표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
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
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Class C 투자시와 Class A 투자시의 순투자금액의 차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괄호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는 Class A  투자시의 순투자금액이 Class C 투자시의 순투자금액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을 부담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또는 주식관련 파생상품 투자에서 얻게 되는 매
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법시행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 발생한 국외상장주식(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 의 

매매∙평가손익은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러나  Mutual Fund, Reits, ETF 등의 지분증

권 및 이와 유사한 Paper Company(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국외상장주식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

하여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기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매 시점 0 1 년 경과 2 년 경과 3 년 경과 4 년 경과 5 년 경과 10 년 경과 

Class C 매수금액  10,000,000   10,264,705  10,493,665  10,727,732  10,967,020   11,211,646  12,519,095 
 신탁보수       (270,818)      (547,676)      (830,710) (1,120,057) (1,415,858) (2,996,827)
 순투자금액  10,000,000   10,264,705  10,493,665  10,727,732  10,967,020   11,211,646  12,519,095 
     

Class A 매수금액  10,000,000   10,214,121  10,494,399  10,782,368  11,078,239   11,382,228  13,031,973 
 선취판매수수료          99,010   
 신탁보수       (218,427)      (442,847)      (673,426) (910,331) (1,153,738) (2,474,699)
 순투자금액     9,900,990   10,214,121  10,494,399  10,782,368  11,078,239   11,382,228  13,031,973 
     

차이  순차액(C-A) 2)          99,010           50,585              (733)         (54,635) (111,218) (170,583) (51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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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익증권의 매입ㆍ환매, 분배 

 
1. 매입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취득은 판매회사 본• 지점의 창구에서 매입청약 하셔야 합니다. 
 

나.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  
 

(1)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T 일 T+1 일 
    
    

입금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2)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T 일 T+1 일 T+2 일 
      
      

입금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3)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
간을 의미합니다.  
 

다.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라. 결제방법 : 수익증권의 매입은 현금 및 수표로만 가능합니다. 

 
마. 판매시간 : 이 투자신탁의 판매시간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이내로 합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
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가. 환매 시기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신청 방법 및 절차 
 

(1)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 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청

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6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62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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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

에 약관 제 2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예탁

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3)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

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환매기준가 적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환매기준가

격으로 적용하고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7 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T 일 T+2 일 T+6 일 
      
      

환매청구일 
(환매청구기산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2)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환매기준가

격으로 적용하고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8 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T 일 T+1 일 T+3 일 T+7 일 
        
        

환매청구일 (환매청구기산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
간을 의미합니다.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
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당일 17 시(오후 5 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마.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바. 환매시간 :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내에 환매청구를 해야합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
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가. 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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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

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

으로 분배합니다. 
  

나.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1)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 제 45 조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2)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
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약관 제 14 조 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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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외에는 모두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 ‘와의 차이 
모투자신탁이 일본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수익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환경에 따른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헷지    여부에 따라 상품을 달리 구성하였습니다. 즉,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
자’에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헷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만,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투자신탁-자’에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헷지를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일본주식시장의 경쟁력 있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 재산의 70% 이상을 투
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일본 주식에의 투자 부분은 프랭클린템플턴 그룹의 일본 
자회사인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Japan(FTIJ)가 운용업무위탁을 받아 운용할 예정입니다. 

 
2.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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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상품은 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등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단,신탁자산은 수탁회사에 안전

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3. 투자대상 
 

가.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의 상품에 한함)의 방법

으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

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합니다. 
 

(1) 아래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프랭클린 템플턴 재팬 주식형 모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

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위 가.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

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
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
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

에 따라 변합니다.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예정인 해외 주식은 국외 유가증권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환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이 일본주식에 투자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수익이 환율변동위험

에 노출되게 됩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

해 질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특성 상 환매기간이 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

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7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8 영업일) 후
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

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대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
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절차에서 해외시장의 오퍼레이션 관행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제과정에서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

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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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

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 가.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

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1. 주식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

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2. 해외주식 70% 이상 일본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증권으로서 위 제
1 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3. 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
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

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을 제외한다.) 

4. 해외채권 40% 이하 법 제 2 조 제 7 호 다.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위 
제 3 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5. 어음 35% 이하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
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

인 것 및 법 제 2 조 제 7 호 다.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으

로서 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6.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
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법 제 2 조 제 7 호 다.항의 규정에 의한 외
화증권으로서 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7.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8. 수익증권 
5% 이하 
단, ETF 는 30%까

지 투자 가능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

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9. 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의 50%이하 

10.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

생상품 

위탁증거금의 합계

액이 펀드 자산총

액의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
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
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
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및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것으로서 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11. 주식및채권관련장외파

생상품 

위험평가액(장내파

생상품 포함)이 펀

드 총액의 10% 이

하 

제 10 호에 상응하는 주식, 채권, 외국주식, 외국채권 또는 
통화와 관련되는 장외파생상품 

1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13. 제 1 호내지 제 6 호에 의
한 투자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4.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

치 및 이에 준하는 외화

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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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7 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7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

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당해 투자신탁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나. 모투자신탁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

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
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합니다. 이하 이목에서 같습니다.),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동
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
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 

 

 18

 
3.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
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4.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1월이 되
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6.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2)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 3. 나. 제8호 내지 제13호 및 위 (1)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
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은 위 3. 나. 10호 및 위 (1) 제2호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가.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
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
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

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 또
는 등록주식의 최종시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 일 이상 한국증권

선물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합니다) 평가기준일에 한국증권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
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2 이상의 채권평

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

권인 상장주식 및 상
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법 제 2 조 8 호에 규정된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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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법 시행규칙 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

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한국증

권선물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 시
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

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외화표시증권에 적용되는 
환율을 결정함에 있어, 외화표시상장주식 및 외화표시상장채권에 적용되는 환
율의 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화표시 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
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
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환

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가.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자투자신탁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신속히 수익증권을 매수하도록 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가.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 2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

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5 영업일 전의 날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6 영업일 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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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나. 환매연기의 사유 및 절차  
 

(1)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

유  
−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

는 사유  
−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

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2) (1)의 사항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①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②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③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3)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4)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

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②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6)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①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

금 지급  
②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1), (5) 및 (6)에 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

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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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
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위 (1)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

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

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3) 자산운용회사는 위(2)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
니다. 

(4) 자산운용회사는 위(3)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신탁약관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자산운용회사가 부분 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

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가. 상환금등의 지급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을 포함한 각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1)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약관 제 44 조 내지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부터 5 년간 지
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

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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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대표전화 3774-0600) 

회사연혁 

- 1988 년 3 월: 쌍용투자자문회사 설립 
- 1997 년 2 월: 프랭클린템플턴그룹과의 합자로 쌍용템플턴 투자신탁 운용주식회

사로 상호변경 
- 1997 년 2 월: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 1999 년 3 월: 템플턴 투자신탁 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2000 년 7 월: 프랭클린템플턴그룹이 회사지분전부인수로 100% 외국계 투신운용

사가 됨 
- 2000 년 9 월: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 주요 업무 

 
가.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나. 업무위탁  

 
(1) 간접투자재산의 기준가 계산업무를 SC 제일펀드서비스에 위탁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 164 조에서 정하는 업무중 기준가격산정업무를 SC 제

일펀드서비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부담

하며 위탁의 책임은 자산운용회사에게 있습니다. 
 
(2)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에 관한 업무를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재팬 리미티트(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Japan 
Limited)(“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라 합니다)에 위탁합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개요] 

회사명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Japan Limited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츠 재팬 리미티드 

주소 및 연락처 일본 도쿄 추오구 14-1 교바야시 2 가네마쓰 빌딩 6 층 (대표전화 813-3535-
1260) 

회사연혁 

- 1996 년 9 월 25 일 Templeton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라는 
법인명으로 설립 

- 1997 년 2 월 28 일 간토구 지방 재무위원회 (일본 재무성 산하 기관) 에 
투자운용회사로 등록 

- 1997 년 11 월 28 일 일본재무성으로부터 투자일임 인가획득 
- 2000 년 7 월 사명을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Japan Limited 

(“FTIJ”) 로 변경 
- 2000 년 9 월 FTIJ 내에 주식운용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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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년 9 월 26 일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투자신탁운용회사 인가획득 
- 2001 년 1 월 31 일 일본주식형 펀드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개방형 펀드 및 

프랭클린 템플턴 니혼카부 개방형 펀드) 출시 
- 2002 년 3 월 26 일 프랭클린템플턴 유에스 국채펀드 (메이 플라워 펀드) 

출시 
- 2003 년 9 월 30 일 피듀시어리 트러스트 인터내셔날 투자운용사와 합병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보수는 자산운용회사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다. 의무 및 책임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
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최근 2 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2008.3.31 2007.3.31 항목 2008.3.31 2007.3.31 
현금및예치금 8,761,437,210 35,380,070,985  영업수익  32,144,152,580 19,214,991,805
유가증권 30,259,274,832 330,900,000  영업비용  29,113,331,328 15,061,974,803
유형자산 1,732,123,191 393,156,499  영업이익  3,030,821,252 4,153,017,002
기타자산 9,563,124,249 8,094,578,042  영업외수익  162,244,322 275,920,338
자산총계 50,315,959,482 44,198,705,526  영업외비용  114,995,914 26,842,046
예수부채 508,348,528 175,280,169  경상이익  3,078,069,660 4,402,095,294
기타부채 7,476,382,378 3,892,257,708  특별이익  - -
부채총계 7,984,730,906 4,067,537,877  특별손실  - -
자본금 15,000,000,000 15,000,000,000  당기순이익  2,200,060,927 3,106,589,794
이익잉여금 27,331,228,576 25,131,167,649   
부채와 자본총계 50,315,959,482 44,198,705,526   
 
4. 운용자산 규모 

(2008 년 8 월 31 일 현재 기준, 억원)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 총계 

수탁고 17,135  1,398 3,288  0.77 0.00 0.00 0 1,204  0 23,026
*투자일임재산을 제외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08 년 4 월 30 일 현재 기준, 억원) 

운용현황(동투자신탁 제외)

성명 나이 직위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김동일 1962 년생 CIO 107 개 27,915 

삼성생명(1987-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KTB자산운용(1999-2000)  

리젠트자산운용(2000-2001)  

당사 채권운용담당이사 (2001-현재) 

팀공동운용 

백상훈 1972 년생 차장 107 개 27,915 
당사 컴플라이언스팀(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2000-현재) 
팀공동운용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 운용전문인력으로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료는 투자일임자산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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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판매회사 
 
1. 판매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 가 9-1 (전화번호:1588-

9999) 
www.kbstar.com 참조 

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전화번호 : 1588-2588) www.ibk.co.kr 참조 

교보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2 층 

(전화번호 : 1544-9999) 
www.iprovest.co.kr 참조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 

(전화번호 : 1588-3388) 
www.kjbank.com 참조 

굿모닝신한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전화번호: 1588-0365) 
www.goodi.com 참조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 가 118  

(전화번호: 1588-5050 )  
www.daegubank.co.kr 참조

대신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 

 (전화번호: 1588-4488) 
www.daishin.co.kr 참조 

대우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전화번호 : 1588-3322) www.bestez.com 참조 

하나대투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전화번호 : 1588-3222) 
www.ditc.co.kr 참조 

동부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동부증권 

(전화번호 : 1588-4200) 
www.winnet.co.kr 참조 

메리츠종합금융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84 파이낸스센터 5 층 
(전화번호 : 02-777-7720) www.imeritzbank.com  참조

메리츠 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메리츠증권 1 층 

(전화번호:1588-3400) 
www.imeritz.com 참조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태평로 1 가 84 번지 서울 파이낸스 센터 29 층 

(전화번호:02-3707-0400) 

설립일:1992.7.8 
판매회사등록: 2000 년 9 월 
22 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

록 

미래에셋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에셋빌딩 45-1 

(Tel: 1577-9300) 
www.miraeasset.com 참조 

브릿지증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 2 층 

(전화번호:1566-0900) 
www.bridgefn.com 참조 

서울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전화번호:1588-6300) 
www.seoulstock.co.kr 참조 

신영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신영증권빌딩 

(전화번호 : 1588-8588) 
www.shinyoung.com 참조 

외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 가 181(전화번호:1544-3000) www.keb.co.kr 참조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 가 203 번지 

(전화번호:080-365-5000) 
www.wooribank.com 참조 

우리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우리투자증권 
(전화번호:1544-0000) www.wooriwm.com 참조 

키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 빌딩 14 층 
(전화번호: 1544-9000) www.kiwoom.com 참조 

한국씨티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번지 (전화번호:  1588-5753) www.citibank.co.kr 참조 
한국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전화번호:1544-5000) www.truefriend.com 참조 

한화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한화증권빌딩 

(전화번호: 1544-8282) 
www.koreastock.co.kr 참조 

HI 투자증권 부산시 동래구 온천 1 동 153-10 번지  

(전화번호 : 1588-7171) 
www.hi-ib.com 참조 

HSBC 은행 서울 중구 봉래동 1 가 25 번지 HSBC 빌딩 

(전화번호:1588-1770) 
www.kr.hsbc.com 참조 

NH 투자증권 서울시 강남구 대치 4 동 891(전화번호:1588-4285) www.nhis.co.kr 참조 

SK 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전화번호:1588-8245) www.priden.com 참조 

 
2. 주요 업무  
 

http://www.kbstar.com/�
http://www.ibk.co.kr/�
http://www.iprovest.co.kr/�
http://www.kjbank.com/�
http://www.goodi.com/�
http://www.daegubank.co.kr/�
http://www.daishin.co.kr/�
http://www.bestez.com/�
http://www.ditc.co.kr/�
http://www.winnet.co.kr/�
http://www.imeritzbank.com/�
http://www.imeritz.com/�
http://www.miraeasset.com/�
http://www.bridgefn.com/�
http://www.seoulstock.co.kr/�
http://www.shinyoung.com/�
http://www.keb.co.kr/�
http://www.wooribank.com/�
http://www.wooriwm.com/�
http://www.kiwoom.com/�
http://www.citibank.co.kr/�
http://www.truefriend.com/�
http://www.koreastock.co.kr/�
http://www.cjcyber.com/�
http://www.kr.hsbc.com/�
http://www.nhis.co.kr/�
http://www.prid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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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업무 
나.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업무 
다. 간접투자증권의 교부 업무 
라.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업무 
마.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관련 업무 
바. 대고객 상담 및 약관, 투자설명서 교부 등 부수업무 및 그 외 판매행위준칙 등에 해당하는 내용 

 
(판매행위준칙 등)   

(1)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①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②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③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④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⑤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판매회사는 위(1)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이 준수하여

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

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4 조제 3 항

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

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자산운용협회는 위(1)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의무 및 책임  
 

가.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

니다. 
 
나.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

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수탁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봉래동 1-25 (대표전화 02-2004-0000) 

회사연혁 

1984 년 서울지점 설립 
1986 년 Marine Midland Bank 서울지점 설립 
1998 년 11 월 개인금융업무 시작 
2000 년 01 월  개인금융 서울지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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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업무 
 

가.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다.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라.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마.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바.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사.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아.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음  
 
4. 의무 및 책임  
 

가.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법 제 123 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
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

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
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명 SC 제일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번지 굿모닝 타워 19 층, (우)150-712 (대표전화 02-
3770-4450) 

회사연혁 1999 년 11 월 3 일 설립 
2000 년 11 월 2 일 등록 

 
2. 주요 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음 
 
4. 의무 및 책임  
 

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

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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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채권평가회사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 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 층 (대표전화 3215-1400) 

회사연혁 2000 년 6 월 20 일 설립 
2000 년 6 월 29 일 등록 

 
회사명 한국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399-3350) 

회사연혁 2000 년 5 월 29 일 설립 
2000 년 7 월 1 일 등록 

 
2. 주요 업무내용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  
 
 

VI.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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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

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

습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절차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2)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
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3) (2)의 사항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 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
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
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

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 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4)의 사항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7)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

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자산운용회

사가 행사합니다. 
(8) 위 가.(3)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2),(3) 및 (6)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봅니다. 
 

다. 수익자총회의 운영 
 

(1)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2)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외에 이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
상의 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위 가.(3)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2)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봅니다. 
 

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

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라.의 (1)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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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라.의 (2)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
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의결권 등 
 

(1) 의결권은 수익증권 1 좌마다 1 개로 합니다.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증권예탁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

총회의 회일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

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5) 자산운용회사는 나.의 사항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6)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자

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3 개의 자투자신탁과 1 개의 모투자신탁으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하여 비례적 의결권 행
사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투자신탁 의결내용 모투자신탁 보유좌수 모투자신탁 의결내용

자투자신탁 A
1,000 좌 찬성 500/반대 500 200 좌 찬성 100/반대 100 

자투자신탁 B
1,000 좌 찬성 600/반대 400 100 좌 찬성 60/반대 40 

자투자신탁 C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바. 수익자총회의 연기 

 
(1)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
기할 수 있습니다. 

(2) 바.의 (1)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수익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일전까지 아래 (3)의 사항들을 명시하

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

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과
반수로 의결합니다. 

(4) 위 가.(3)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1) 및 (3)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봅니다. 
 

사.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1)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투자신탁계

약기간의 변경, 기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에 관한 투자신탁

약관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

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운용회사는 위의 (1)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
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약관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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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

니다. 
 

아. 준용규정 
 
수익자 총회와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 74 조에 따릅니다. 

 
자. 수익자명부 관리방법 
 

(1)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예탁결

제원은 관련법령•투자신탁약관•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
습니다. 

(4) 자산운용회사는 (3)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5) 증권예탁결제원은 (4)의 사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

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②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2. 잔여재산분배  
 

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 상환금등 ”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합니다. 

 
라.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

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가.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

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

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증권매매거래내역서입니다.  

 
4. 손해배상책임  
 

가.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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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
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
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

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3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가.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

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상품의 투자신탁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http//www.amak.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가. 정기공시 
 
(1) 경영에 관한 보고: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영업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매 

분기의 정기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보고서 및 정기

보고서를 제출 받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합니다.  

 
(2) 경영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부터 4 월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과 자금조달 및 운용

에 관한 사항은 매 분기말(결산일을 포함하는 분기를 제외)부터 2 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신탁약관의 열람: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신탁계약기

간 만료일 또는 해지일 후 3 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산운용회사의 본점 및 판매회사의 본점 및 지
점에 신탁약관(모투자신탁 신탁약관 포함)을 비치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가 신탁약관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는 경우 이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4) 운용실적의 공시: 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매입자산유형 등으로 구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합니

다. 
 

나. 영업보고서ㆍ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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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 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

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법시행령 제 8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

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기준가격계산서 
④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3)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

사의 확인을 받아 3 월에 1 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4)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 12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
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수탁회사보고서  

 
(1)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법 제 123 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모

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

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가.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1)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수탁회사의 변경 
③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 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

회사(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

지 또는 자산운용회사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
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공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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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
는 자산운용회사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

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④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⑤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①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

용 
②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③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재경

부령이 정하는 사항 
 

나. 의결권 행사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

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 101 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 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 일 전까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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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당해 모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I. 투자신탁의 구조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구조] 
     템플턴 글로벌 채권형 투자신탁-자(A)  

     템플턴 글로벌 채권형 투자신탁-자(E)  

     

템플턴 글로벌 채권형 투자신탁-자(I) 

템플턴 글로벌 채권형 투자신탁-자(F) 

템플턴 글로벌 채권형 투자신탁-자(C-e)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채권형 자투자신탁 

 

 

 

템플턴 글로벌 

채권형 모투자신탁 

       

        

      템플턴 글로벌 밸런스드 혼합형 투자신탁-자(A)  

      템플턴 글로벌 밸런스드 혼합형 투자신탁-자(E)  

      템플턴 글로벌 밸런스드 혼합형 투자신탁-자(I)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A)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E)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I)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F)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C-e)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모투자신탁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주식형 자투자신탁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40 혼합형 자투자신탁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25 혼합형 자투자신탁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35 혼합형 자투자신탁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45 혼합형 자투자신탁  

템플턴 국공채형 

모투자신탁 

        

        

        

      

      
템플턴 코리아 40 혼합형 자투자신탁 

 

템플턴 단기 

국공채형 모투자신탁 

       

        

        

     
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주식형 자투자신탁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혼합형 투자신탁-자(A)  

템플턴 코리아 

주식형 모투자신탁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혼합형 투자신탁-자(E)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혼합형 투자신탁-자(I)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PLUS 혼합형 투자신탁-자(A)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PLUS 혼합형 투자신탁-자(E)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PLUS 혼합형 투자신탁-자(I)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A)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모투자신탁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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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I)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F)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C-e)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 

 

       

     템플턴 한중일 주식형 투자신탁-자(A)  

     템플턴 한중일 주식형 투자신탁-자(E)  

     템플턴 한중일 주식형 투자신탁-자(I)  

       

      템플턴 한중일 PLUS 주식형 투자신탁-자(A)  

      템플턴 한중일 PLUS 주식형 투자신탁-자(E)  

      템플턴 한중일 PLUS 주식형 투자신탁-자(I)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주식형 투자신탁-자(A)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주식형 투자신탁-자(E)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주식형 투자신탁-자(I)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주식형 투자신탁-자(F) 

 

템플턴 차이나 

주식형 모투자신탁 

       

       

      
프랭클린 템플턴 친디아 주식형 자투자신탁 

 

        

       

      
프랭클린 인디아 PLUS 혼합형 자투자신탁 

 

      

      

 

 

      

프랭클린 인디아 

주식형 모투자신탁 

     
프랭클린 인디아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 

 

 
 

II. 투자신탁의 수수료 및 보수 체계 
 
[자투자신탁별 보수 및 수수료 비교] 

구분 
선취 

판매수수료  
운용회사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

사 보수 

템플턴 글로벌 채권형 

투자신탁-자(A) 
0.50% 연 0.50% 연 0.40%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채권형 

투자신탁-자(E) 
없음 연 0.50% 연 0.70%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채권형 

투자신탁-자(I) 
없음 연 0.50% 연 0.10%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채권형 

투자신탁-자(F) 
없음 연 0.50% 연 0.03%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채권형 

투자신탁-자(C-e) 
없음 연 0.50% 연 0.56% 연 0.0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채권형 자투자신탁 
없음 연 0.40% 연 0.50% 연 0.003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밸런스드 

혼합형 투자신탁-자(A) 
0.80% 연 0.70% 연 0.80% 연 0.05% 연 0.03% 

템플턴 글로벌 밸런스드 

혼합형 투자신탁- 자(E) 
없음 연 0.70% 연 1.20% 연 0.05% 연 0.03% 

템플턴 글로벌 밸런스드 없음 연 0.70% 연 0.10% 연 0.05% 연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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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투자신탁- 자(I)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A)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E)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 자(I)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 자(F)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 자(C-e) 
없음 연 0.90% 연 1.36% 연 0.0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주식형 자투자신탁 
없음 연 0.70% 연 0.90% 연 0.03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40 

혼합형 자투자신탁 
없음 연 0.45% 연 0.70% 연 0.03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25 혼합형 

자투자신탁 

없음 연 0.30% 연 0.50% 연 0.03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35 혼합형 

자투자신탁 

없음 연 0.35% 연 0.50% 연 0.03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45 혼합형 

자투자신탁 

없음 연 0.40% 연 0.50% 연 0.02%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40 

혼합형 자투자신탁 
없음 연 0.30% 연 0.45% 연 0.02%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주식형 자투자신탁 
없음 연 0.50% 연 0.60% 연 0.03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혼합형 투자신탁-자(A) 
0.70% 연 0.50% 연 0.90% 연 0.05% 연 0.03%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혼합형 투자신탁-자(E) 
없음 연 0.50% 연 1.10% 연 0.05% 연 0.03%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혼합형 투자신탁-자(I) 
없음 연 0.50% 연 0.30% 연 0.05% 연 0.03%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PLUS 혼합형 투자신탁-

자(A) 

0.70% 연 0.50% 연 0.90% 연 0.05% 연 0.03%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PLUS 혼합형 투자신탁-

자(E) 

없음 연 0.50% 연 1.10% 연 0.05% 연 0.03%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PLUS 혼합형 투자신탁-

자(I) 
없음 연 0.50% 연 0.30% 연 0.05% 연 0.03%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A)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E)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I)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F)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자(C-e) 
없음 연 0.90% 연 1.36% 연 0.0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      

-Class A 수익증권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2%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2%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1.36% 연 0.05% 연 0.02%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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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2% 
템플턴 한중일 주식형 

투자신탁-자(A)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3% 

템플턴 한중일 주식형 

투자신탁-자(E)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3% 

템플턴 한중일 주식형 

투자신탁 -자(I)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3% 

템플턴 한중일 플러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3% 

템플턴 한중일 플러스 

주식형 투자신탁-자(E)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3% 

템플턴 한중일 플러스 

주식형 투자신탁 -자(I)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3%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주식형 투자신탁-자(A)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3%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주식형 투자신탁-자(E)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3%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주식형 투자신탁-자(I)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3%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주식형 투자신탁-자(F)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3% 

프랭클린 인디아 플러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Class A 수익증권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3%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3%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1.36% 연 0.05% 연 0.03%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3%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3% 

프랭클린 템플턴 친디아 

주식형 자투자신탁 
     

-Class A 수익증권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3%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3%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36% 연 0.05% 연 0.03%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3%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3% 

프랭클린 템플턴 인디아 

플러스 혼합형 자투자신탁 
     

-Class A 수익증권 1.00% 연 0.70% 연 0.80% 연 0.05% 연 0.03%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1.40% 연 0.05% 연 0.03%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1.20% 연 0.05% 연 0.03%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0.10% 연 0.05% 연 0.03%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0.03% 연 0.05% 연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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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주식형 자투자신탁  
 
 
□  판 매 일  :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

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 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환율변동 위험을 포함한 그 주요내용을)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